
<여수시 월간농업기술지 이끄미 1월호>   여수시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☎ 659-4492

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야 하는

‘농약 PLS 제도’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 

1. PLS (Positive List System) =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

 수입 및 국내에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

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도입하였습니다.

 PLS 도입배경

❍ 국내 미등록 농약(잔류농약허용기준 미설정)이 사용된 농산물 수입하는 경우

국제기준 코덱스(Codex)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, 수출국의 잔류농약허용기준

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

    ⇒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 및 농산물 유입을 사전에 차단

 PLS 개념 

❍ 미등록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미검출 수준으로 강화하는 제도

   ⇒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 금지

※ 잔류허용기준 - 유통되는 농산물에 최대 잔류할 수 있는 농약의 양을 정한 수치

❍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는 농약 사용시 잔류허용기준 : 0.01ppm

   ⇒ ppm = 100만분의 1   ※ 0.01ppm(불검출 수준의 양) = 물 100톤 중 농약 1g

《2019년 1월 1일부터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는 농약을 사용할 경우 》

    농약 잔류허용기준(0.01ppm)을 초과하여 농산물 출하연기 및 폐기, 과태료 부과

 PLS 시행 관련 달라지는 사항

주요내용 종  전 변  경

잔류

농약

검사

기준

잔류허용기준

설정된 농약
• 농약 잔류허용기준 이하 적합 • 변동 없음

잔류허용기준

미설정 농약

(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

않은 농약 사용시)

1순위) Codex 기준이하 적합
• 0.01ppm(일률기준) 이하 적합

  (0.01ppm를 초과하여 부적합시

  출하연기, 폐기, 과태료 등)

2순위) 유사작물 기준이하 적합

3순위) 0.05ppm 이하 적합



2. 이제는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꼭 지켜야합니다.

❍ 수확한 농산물에 남아있는 농약의 양이 잔류허용기준을 넘지 않도록 농약 

최종살포 시기와 최대살포 가능횟수를 말함(농약관리법 제23조)

《 농약의 안전사용기준(예시) 》

농약(품목명) 적용작물 적용병해충 사용량
안전사용기준

사용시기 사용횟수

터부포스 입제 갓 배추벼룩잎벌레 10a당 5kg 파종전 까지 1회 이내

디메토모르프 수화제 시금치 노균병 물20ℓ당 20g 수확 14일전 까지 1회 이내

인독사카브 입상수화제 파(쪽파포함) 파굴파리 물20ℓ당 3.4g 수확 14일전 까지 2회 이내

   ※ 갓에는 갓에만 등록된 농약만 사용 / 고추에는 고추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

3. PLS 제도 시행에 따른 정부 보완대책

 한시적 농약 안전사용기준 설정

 ❍ 직권등록 확대(최소 1,670종)에도 불구, 등록농약이 부족한 작물은 제도개선을 

통해 한시적으로 사용가능한 농약을 확대

   - 농업현장에 꼭 필요한 농약에 대한 한시적(‘21년 까지) 사용기준을 제시

 비의도적 농약 오염 /비산대책

 ❍ DDT, BHC, 엔도설판, 퀸토젠 등 토양내 장기잔류로 비의도적 오염을 유발

하는 사용금지 농약은 별도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 계획

   - 토양잔류 및 후작물에 전이될 수 있는 농약에 대한 별도 기준 마련

   - 항공방제, 연작 등으로 인한 잔류농약 오염방지 기술 매뉴얼 제작

 장기 재배․저장 농산물 경과조치

 ❍ 2019. 1월 이후 수확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PLS 제도 적용


